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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2 - 1456호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명령공고
   

 국내에 체류하다 외국으로 완전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

을 이전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

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1. 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완전출국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11. 3. ~ 2022. 11. 18.(15일간)

3. 공 고 대 상 : 248너6834 외 5대

  

연번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명

1 248너6834 KMHDG41DBCU514591 CHEN *******

2 28보4854 KLY3S11BRTC346560 UKTAMOV ********

3 36다5426 KMHFV41APYA053362
EGODAPITIYE GEDARA WIJAYANTHA 

*******

4 45루1459 KNAFB24632A076568 HOANG NGOC *****

5 21가1429 KNAFD52434A344085 NGUYEN VAN ***

6 24러1222 KNAMC81ABFS039430 *** CHE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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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22 – 145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

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11.  3.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11. 3. ~ 2022. 11. 18.(15일간)

  3. 공  고  대  상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

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

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

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경남81러
6765

봉고프런티어 이*숙 2022.10.14.
운행자가 차주의 명의를 빌려 차를 구매하게 

한 뒤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

357다6574
BMW 640d 
xDrive Gran 

Coupe
구*원 2022.10.24. 대출해서 차량을 구매 후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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